
대구광역시건축사회 구·군구역회 운영규정 제정

제정  2024.03.0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구․군별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류와 친목 도모, 우의 증진을 할 수 

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회원 상호 간의 존중과 회원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, 회원 업무 

및 사무소 운영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“대구광역시건축사회(이하 ‘건축사회’) 구․군구

역회(이하 ‘구역회’)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원) 구역회의 회원은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정회원으로 건축사사무소가 해당 구․군
에 소재한 자로 한다.

제3조(임원의 구성 등) ① 구역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1. 회장   : 1명

   2. 부회장 : 1명

   3. 총무   : 1명

 ② 회장은 구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운영

위원을 선임할 경우 회장은 그 선임 결과를 건축사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임원의 임무) 구역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

 ① 회  장 : 구역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
 ②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 ③ 총  무 : 구역회의 사무 및 재정업무를 담당한다.

제5조(임원의 선출방법) 구역회의 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.

 ① 회장은 건축사회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축사회 회장이 위촉한다.

 ② 부회장, 총무는 회장의 추천으로 건축사회 회장이 위촉한다.

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보선한다.

제6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선

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부  칙(2024.03.0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. 단, 현 구역회장의 임기는 신

임회장이 위촉되기 전까지로 한다.


